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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∙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
 
 
 

▣  인터넷  홈페이지를 이용한  선거운동 

후보자  또는  후보자가  되고자  하는  자는  언제든지  자신이  개설한  인터넷  
홈페이지를  이용하여  선거운동을  할  수  있음. 

 

▣  국내 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 방송광고․방송연설 

후보자  또는  후보자를  추천한  정당은  선거운동기간  중  대한민국  내에 
있는 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 방송광고․방송연설을  할  수  있음. 

▣  국내  인터넷언론사를  이용한  인터넷  광고 
 

후보자  또는  후보자를  추천한  정당은  선거운동기간  중에  인터넷  언론사 를  
이용한  인터넷  광고를  할  수  있음. 

 
<선거운동을 할  수  없는 자> 

 
 

관련법 
 

대  상 
 

비  고 
 

공직선거법 

제60조 

 

○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
 

※ 외국국적 취득자(시민권자) 

○ 미성년자(19세 미만인 자) 

○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

○ 대한민국 국가공무원,  지방공무원, 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

○ 한국국제협력단·한국국제교류재단·재외동포재단의 

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

○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

○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

상근 임직원,  지방공사․지방공단의  상근 임직원 등 

 

 

※   모 든    단 체 ( 그    대 표 자 와    임 직 원    또 는    구 성 원    포 함 ) 는    그    단 체 의    명 의    또 는  그    대 표 
의    명 의 로    재 외 선 거 권 자 를    대 상 으 로    선 거 운 동 을     할     수     없 음 . 


